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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전세계적으로 1년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유산(induced abort ion )은 약 500,000,000 여건에 이

르며, 한국에서는 백만 여건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황, 1990). 세계 전체 인공임신중절 가운데서

1/ 3- 1/ 2정도는 불법적인 인공유산이다(Hen shaw , 1990).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인공유산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낙태죄로 처벌된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1) , 인공유산을 한 당사자들은 별다른

느낌없이 태아를 유산시키고 있다.2 ) 우리나라는 형법 269조와 모자보건법 14조로 낙태를 규제하고 있

으나 낙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증거(이와 정, 1996: 황, 1990)라 하겠다. 낙태가 서계적인 추세라 할지라

도 그것이 한 번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적인 너무나 한국적인 현상(황,

1990) 으로 일컬어지고 있을 정도이다.

역사적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 중국 등에서는 낙태와 피임을 구별하지 않고 단순한 산아제한의 방법

으로 사용하였다(Green , 1993).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기원적 히포크라테스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직업윤리상 금지되어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19세기부터 엄격하게 규제하다가 최근에 와서 여성의 권리

존중의 차원에서 조건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정치 사회적으로는 인구정책의 차원에서

실용적인 목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는 권장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인공 임신 중절은 생명

의 존중 차원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수술의 휴유증으로 이후에 불임이 되거나 골반염 등의 합병증

으로 여성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간호학에서는 윤리강령에서 기본 이념으로 생명존중 을 강조

하고 있는 형법 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조항3 )에 조산사가 행위자로 언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교육에서 인공유산에 대한 윤리적 측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 인공임

신중절 및 생명에 대한 윤리 교육이 상당히 큰 효과를 가짐에도 불구하고(Dan s , 1992), 여성건강을 다

루고 있는 모성간호학이나 부인과 간호학등의 교재를 살펴보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논의는 매우 간략

할 뿐이다.

1995년에 개정 발표된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 해설서에 따르면, 인공수정이나 임신중절은 남용되서

는 안되며, 태아와 모체의 건강과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간호사는

이러한 절차를 확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대한간호협회, 1996) 이제 간호학에서도 임신중절을 의사와

임부 사이의 개별적인 문제로 간주하여 도외시 할 것이 아니라 여성건강의 증진과 여성의 권리 옹호라

는 차원에서 간호사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에 관한 논의가 그렇듯

이, 한국에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논의가 거의 없기는 하지만 그 적은 논의조차도 주로 종교적, 의학

적, 법적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230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윤리적 이론의 기초를 살펴보고, 다음 인

고임신 중절에 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윤리 문제를 파악하고 간호사의 입장에서 해

결을 위한 접근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2 . 연구의 목적

1) 문헌을 중심으로 인공유산과 관련된 윤리 이론의 내용과 기초를 정리하여 소개한다.

2) 인공임신중절을 받은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하여 윤리 문제를 파악한다.

3) 수집된 자료를 윤리 이론에 기초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향을 모색한다.

3 . 용어 정의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말이나, 문학작품 혹은 법률 등 타 문헌에서는 인위적인 임신종결에 대하여 낙

태라든가 인공유산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자 한다. 이 용어의 정의와 이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임신중절의 용어 정의

인공임신중절(人工姙娠中絶, artificial termination ): 태아의 생존이 가능한 발육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됨을 말한다. 우리말로 낙태란 용어는 의학용어로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종

월경 개시일로부터 계산하여 20주 이전에 임신이 종결됨을 유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한국의 모자보건법

시행세척에 따르면 임신 28주까지를 임신중절로 허용하고 있으나 보통 유산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또 다

른 기준은 태아 체중이 500g 이하인 경우를 유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모성건강 또는 태아 질병 등의 사

유가 아닌 기타 이유로 유산을 요청할 경우를 선택적(electiv e) 혹은 자율적(v oluntary )인공유산이라

말한다(대한산부인과학회, 1991).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인위적인 처지를 받아 태아가

생존 능력이 있기 이전에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에 대하여 인공임신중절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

다.

2) 용어 선택의 이유

첫째, 본 연구가 의료 현장의 문제를 다르기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1991)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간호와 관련되는 간호 및 의료 분야의 교재 및 실무 현장에서 낙태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

다.

둘째, 본 연구가 인위적인 임신중절을 다루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공임신중절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는 낙태라는 용어는 법률과 문학, 기타 사회 일반의 문헌 및 언론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인

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임신중절을 모두 포괄하여 사용되고 있다. 모든 임신중절이 윤리 문제를 포함하

는 것이 아니다. 모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치료적으로 임신중절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순

수하게 의료적인 것으로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치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신중절에

서 도덕성이 문제로 제기되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구별

하기 위하여 낙태라는 용어보다는 인공임신중절을 사용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가 한국의 인공임신중절 현실을 다루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합법적인 인공유산이 주

로 12주 이내의 임신중절이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유산이란 20주 이전의 임신종결을 의미하는데, 한국

에서 인공유산은 사전적 정의에서도 28주 이전의 임신 종결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모자보건법에서도

기간 제한을 28주로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 이 기간의 임부에게 임신중절수술을 하기 때문에, 태아가 체

외에서 생존가능성이 희박할 때 인위적으로 임신을 중단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려면 유산이라는 용어보

다는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가 의학적으로 보다 적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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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본 연구가 간호윤리학의 차원에서의 논의를 전개하기 때문이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수행하는

사람은 의사이다. 임상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수술을 집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결정을 돕는다든가

시술 전후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영적 측면을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간호사에게는 수술자체보

다 임신중절에 대한 대상자의 결정이 더 중요한 측면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약물의 발전으로 수

술이 아니어도 RU - 486과 같은 약물만으로도 임신중절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인공임신중절술이 아닌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Ⅱ . 이론적 배경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윤리학적 질문은 언제 즉 임신 몇 주에, 어떤 이유가 윤리적으로 수용가능한

가? 이다(Mappes & Zemnaty , 1987). 즉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와 태아가 어느정도

까지 발달했을 때 임신중절을 시키는 것이 적합한가? 에 대한 논의들이 윤리학적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

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신한 여성들이 어떠한 근거에서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본 후에 윤리학적 논의를 살펴보려고 한다.

1 . 인공임신중절 의 이유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는 인공임신중절의 이유로 의학적 적응, 우생학적 적응, 윤리적 적응 으로 분

류하여 서술하고 있으나 우생학적 적응 여부는 전문적으로 판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의학적 적응에 포함

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아 및 임부의 건강과 관련되는 것은 의학적 이유로, 기타 사유는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적 이유로 분류하여 서술한다.

1) 의학적 이유

모자보건법에서 의학적 적응증은 임신의 지속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다. 그리고 우생학적 적응증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우생학

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및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

성이 질환이 있는 경우 를 말한다(모자보건법 제 14조). 그러나 임상에서 관례상 실시해온 의학적 적응

증(대한산부인과하회, 1991)은 (1) 모자보건법 제 14조 5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임신지속이 모체의 생명

또는 건강의 심한 장애를 받을 경우, (2) 모자보건법 제 14조의 3, 4항과 같은 강간 또는 친족간에서 유

래된 임신, (3) 태아의 기형과 정신박약이 예견될 경유로서 모자보건법 제 14조의 1항과 유사한 경우등

으로 모자보건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보다 더 크다.

2) 사회적 이유

사회적인 이유를 다시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적인 이유로서 개인

적 측면에 속하는 것은 Bebel(1910)d의 [여성론]에 잘 드러나 있다. 지금으로부터 120여년전 즉 1879

년에 최초로 집필하고 1910년에 50번째 개정판을 낸 바 있는 이 책에서 인공임신중절이 빈곤에 대한

공포, 자식들을 신분에 맞게 양육할 수 없으리라는 염려, 남성과의 관계 유지 때문에 불법적으로 자행

되고 있음을 개탄하였다. 지금도 그 이유는 비슷하다. T orr es & F orrest (1988)와 심(1991)등의 연구결

과를 종합하면, 특히 미혼인 여성은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과 장래 계획이 중요한 이유이며, 기혼

여성이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가족계획(단산, 터울조절), 아기의 부양책임등이다.

사회적 측면에 속하는 사회적인 이유는 인구정책과 관련된다. 가족계획사업에서는 산아제한의 목적에

서 피임을 강조하며 인공임신중절은 보완적 방법으로 간주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T iet ze,

1973).

2 . 인공인신중절 과 관련된 윤리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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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서양에서는 어떠한 인공임신중절도 허용할 수 없다는 보수주의

적 입장과 어떠한 인공임신중절도 허용해야한다는 자유주의적 입장, 양극단만이 아니라 이들 입장을 수

정한 온건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입장의 이론적 근거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보수주의적 입장(con serv ativ e postion ): 생명우선론자(the pro- lifer s )

보수주의적 주장은 생명의 신성성이나 태아의 생명권을 기반으로 인공임신중절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생명의 신성성은 종교인들 특히 가톨릭계의 사제들이 성서에 기초하여 인간의 생명=하느님의 선

물 (이, 1994)이라든가 인간=신의 모상(模償) (이기락, 1992: 이동익, 1992)이라는 것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의하면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모든 것을 살아 숨쉬게 하신

다. 이는 생명이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려 주는 것이며 생명이 인간의 능력이나 기

술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느님의 창조적 힘을 통해 나타난 절대성을 지닌 그 무엇이라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의 생명을 중재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닐 단지 창조주의 계획을 실천하

는 대리임(황, 1990의 譯語) , 혹은 관리자(이동익, 1994) 이며, 인간의 생명은 임신 순간부터 하느님

의 창조적인 역할을 나타내는 성스러운 것이다. 즉 인간생명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것

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하나의 새로운 인간생명이 시작된다(이동익, 1992). 따라서 비록 치료의 목적을

위한 것일 때도 의도적인 인공임신중절은 생식을 규제하는 불법적인 방법이므로 절대적으로 배제되어

야 한다는 것이 로마 교황청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정 종교의 교리에 근거하는 주장은 다른 종교를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설득

력을 가지지 못한다.

인공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주장의 또 다른 근거는 태아가 생명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태아=인

간 이라는 기본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즉 태아는 임신의 순간으로부터 이전 혹은 어떤 발달단계에 있

는 다른 인간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죽음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는 거이다(Beoody ,

1988), Singer (1993)는 이러한 논증을 다음과 같이 공식화 하였다.

첫 번째 전제 : 무고한 인간존재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두 번째 전제 : 인간의 태아는 무고한 인간존재이다.

결 론 : 그래서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이 논증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느냐는 문제에 대하여 태아의 어린이간의 연속성을 지적

하며, 이 같은 점진적 과정의 어느 단계가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구분선이라고 지적하는 자유주의자들

을 공격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그와 같은 구분선이 없는 한 우리는 수정란의 지위를 어린이의 지위로 올

리거나, 어린이의 지위를 수정란의 지위로 내려야만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린이들이

부모의 요청에 따라 살해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일관성 있게 견지할 수 있는 주장은

지금 우릭 어린이를 보호하듯이 태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이다. 이러한 논증은 바로 미끄러운 언덕의

논증(slipperey slope argum ent )"과 연관된다. 만약 피임을 허락하면 인공임신중절을 허락해야 하며,

인공임신중절을 허락하면 유아살해를 허락해야 하고, 이것을 허락하면 성인의 살인도 허락해야 하지 않

느냐는 논증이다. 즉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른들의 돌봄에 절대적으로 의존

하고 있는 신생아나 어린이들의 생명에 대한 권리도 존중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된 또 다른 논증으로 Noonan (1987)의 것으로, 그는 인간인 부모에 의해 임신된

어떤 존재가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 존재는 인간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수정은 바로 비인간

적 존재가 인간적 존재가 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때부터 태아는 인간성을 가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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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인공임신중절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인간 존재의 생명권과 같이 생명에 대한 이러

한 태아의 권리는 근본적인 것이며 그 자체로서 대부분의 다른 권리들에 우선하다. 특히 그것은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좌우할 권리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인공임신중절은 거의 언제나 그릇된 것이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주장은 인간=인격적 존재 로 그 의미를 해석할 때 난관에 부딪히게 된

다(Singer , 1993). 왜냐하면 태아를 합리적이란거나 자의식적이라고 그럴듯하게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

이다. 또한 인간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족의 구성원만을 의미한다고 한 반면, 이때는 보수주의자들의

태아의 생명에 대한 옹호가 도덕적 의미를 결정하고 있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족적 특징에 기초하게 된

다. 즉 인종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종족주의에 기우는 논증이 되는 것이다. 결국 어떤 존재가 어떤 종

족에 속하느냐의 문제와 그존재를 죽이는 것이 그릇된 일이라는 생각과는 무관한 문제이다.

생명의 신성성과 태아의 생명권에 기초한 보수주의적 논증은 통상적인 도덕과 일치하지만 위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논증에 한계점이 없지 않다.

2) 자유주의적 입장(liberal position ); 선택 우선론자(the pro- choicer s )

자유주의적 주장은 임신한 여성의 선택에 대한 권리를 우선하여 인공임신중절은 여성이 원한다면 언

제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는 태아가 보통 시민들에게 보장되는 생명이이나 신체상의 온전성

에 대한 권리같은 것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나아가서 보통 시민들이 갖는 권리

중에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혹은 신체 속에서 일어나는 바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될 것인지 그리고 언제 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들을 전제할 경우 그리고

태아에게는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고 전제할 경우, 여성은 임신중절을 원하면 언제든지 허용되어야 한다

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또한 태아가 어떤 권리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산모

의 권리가 태아의 권리보다 비중이 크다고 주장한다(Brody , 1988).

T hom son (1971)은 신장병으로 무의식에 빠진 바이올린 연주자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의 생

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도록 연결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 우리는 그 바

이올린 연주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9개월동안 우리의 신장의 사용을 허락하

도록 도덕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4 ) 따라서 모든 여성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몸에 일

어난 일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T ooley (1972)는 어떤 존재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스스로 실체에 대한 개념을 가지며,

그것을 인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이런 주체로서의 자신에 대한 의식

이 없는 존재는 생명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논증을 바탕으로 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지지하였다. 이러

한 논증을 더 발전시킨 W arren (1987)은 인간 이라는 어휘를 생물학적 종인 호모사피엔스의 특성을

가진 유전학적 의미에서의 인간과 도덕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도덕적 의미

에서의 인간으로 분석하고 태아는 도덕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생

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인공임신중절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한 인간이 도덕

적 존재로서 인정받으려면 의식, 추론능력, 자신의 동기에 의한 활동, 의사소통능력, 자아개념과 자아인

식
5 )

등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태아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생아도 의식, 추론능력, 자신의 동기에 의한 활동, 의사소통능력, 자아개념과 자아인식, 등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태어난지 한달 정도 된 신생아를 살해하는 것도 도덕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유아살해가 법률이나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듯이 자유주의적 입

장으 근거도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을 가진다.

3) 온건주의적 입장(m oderate position )

(1) 보수주의적 입장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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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적 논증의 취약점은 태아의 현재적 특징만을 고려하고 잠재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이다. 즉 태아의 잠재성에 근거하면 다른 논증이 제기될 수도 있다. Singer (1993)는 이를 다음과 같이

공식화하여 논증함으로써 보다 온건한 입장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하였다.

첫 번째 전제 : 잠재적 인간존재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두 번째 전제 : 인간의 태아는 잠재적 인간 존재이다.

결 론 : 그래서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Singer (1993)와 W arren (1987)은 이 논증이 보수주의적 논증보다 설득력 있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

면 이 논증의 두 번째 전제는 보수주의 논증의 두 번째 전제보다 강력하다. 태아가 실제로 인간존재이냐

의 여부는 문젯거리가 될 수 있지만 태아가 잠재적 인간이라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다. 이는 우리가 인

간존재라는 말로써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족의 구성원을 의미하든, 합리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 즉 인

격체를 의미하든 간에 참이다. 이 논증에서 잠재성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태앙게 생명에의 권리를 만

들어 주기 때문이 아니라, 태아에게 생명에의 권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 아니라, 태아를 죽이는 것이

세계로부터 미래의 합리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를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합리적이

고 자의식적인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치롭다면, 태아를 죽이는 것은 세계로부터 본질적으로 가치로운 것

을 빼앗는 것이며, 그래서 그릇된 일이다.

다음 신보수주의적 입장은 태아의 잠재성을 더 분석하여 Singer (1993)등의 이론보다 여성의 자율적

인 선택권과 생명 및 임신자체에 대한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동시에 고려한다. 김(1996)은

Buckle(1990)의 잠재성 개념 분석(될 잠재성과 산출할 잠재성)과 P arfit (1984)등의 개체 동일성 이론을

바탕으로 착상이 끝나는 임신 14일 이전에는 인공임신중절이 무고한 인간혹은 잠재적인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논증하였다. 따라서 착상 이전에는 인공임신 중절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태아 생명에

대한 책임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2) 자유주의적 입장의 수정

임신을 계속 유지할 경우 임부의 생명의 위험하다면 임부의 자신의 생명을 위한 정당방위로서 인공임

신중절은 가능하다(Sumner , 1981). 심장질환으로 임신을 더 유지할 수 없을 때나 자간전증이나 자간증

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해야하는 치료적인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Callahan (1987)은 교체 이론(r eplacem ent theory )"으로 기존의 강경한 자유주의적 입장을 수정하

여 인간생명의 존중과 강경한 자유주의적 입장을 수정하여 동시에 존중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태아는 단순한 조직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

는 인간의 생명체 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완전한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격체는 아니므로 태아는 부분

적인 도덕적 지위 를 가진다. 따라서 태아x 와 태아y를 교체할 수 있다. 즉 다음에 더 나은 상황에서 임

신할 수 있다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임신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산아

제한 방법으로서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이 함께 사용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왜냐하면 피

임은 생명의 생성가능성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인공임신중절은 이미 생성된 생명체의 발달을 중단시키

는 것으로서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한편 여성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의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결정이 여성개인의 사사로

운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체 이론은 이와 같이 임신한 여성들이 도덕적인 양심을 지키면서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인간 생명의 보호 또한 가능하다는 면에서 매우 설득력 있다.

자유주의적 입장을 수정한 두 번째 논증은 자유주의적 논증의 근거인 여성의 선택에 대한 권리는 절

대적인가? 에 관한 것이다. Held (1978)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하여 우리의 재산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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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세금을 내듯이, 태아의 생존을 위하여 여성은 자신의 신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에 대하여 부양할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절대적

인 것이라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갖는 다는 것은 그가 그 권리를 누리도록 타인

이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상을 내포하는데, 즉 생명에 대한 권리에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을 획득할 수 있음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임신중절이란 태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가 생존

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

게 그러한 거부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또 다른 온건한 자유주의적 입장은 태아와 어린이 사이에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구분선을 제시함으로

써 그 이전에 태아가 인간이 아니므로 여성의 선택에 따라 임신을 중단할 수 있다는 논증이다. 일반적

으로 자유주의자들이 제시하는 구분선은 출생 인데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태아나 신생아나 그 특

성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구분선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이러한 문제를 수정한 것이 신학자들이 흔

히 제시하고 있는 태동 이다. 전통적인 가톨릭 신학에서는 이 때 태아가 영혼을 가지게 된다고 하여 중

시하지만, 실제로 이때는 태아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처음으로 느껴지는 때에 불과한 것으로 윤리학

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나 신학적 입장을 보완한 주장이 체외 생존 가능성

이다(English , 1987: Singer , 1993). 이는 생존가능한 태아를 같은 발달단계에 있는 조산아와 대응하게

대우하기 때문에 출생보다는 더 타당한 구분선으로 보인다. 이는 법률에서도 채택된 기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정도에 따라 생존가능성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어 이 또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

기에는 한계가 있다.

(3) 황금률의 적용

Hare(1975)는 인공임신중절 논의의 두가지 접근 방식인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포기하고 기독교의

황금률 을 적용하여 제한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제시하였다. 그는 태아나 산모의 권리 를 중심으로 토

론하는 방식은 현재까지는 권리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론을 아무도 제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태아가 사람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식도 생리학적 질문에 치우치는

것으로 도덕적인 질문이라기 보다 의학자나 생리학자의 연구분야라는 것이다. 생리학적 답이 곧 도덕적

인 문제 해결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이다. 즉 도덕적인 문제 해결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

다는 것이다. 즉 도덕적 답을 위하여는 보다 직접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리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는 윤리이론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비판위에서 황금률 적용을 제안

하였다.

타인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바를 우리는 타인에게 행해야 한다.(W e should do to other s

w hat w e are glad w as done t o u s.)"라는 황금률(golden rule )을 다음 두 가지 명제로 분석함으로써

인공임신중절에 적용을 시도할 수 잇다. 첫째 단순한 시제의 변화로써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다. 타인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미래형)이 아니라 타인이 우리에게 했기를 (과거형)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해야 한다. 둘째는 가정법을 현실적으로 바꾼 것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도 그들

에게 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우리에게 해준다면 좋아할 것(glad )을 우리도 타인에게 해야 한

다.

이와 같은 황금률을 인공임신중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의 방해도 받지 않

고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좋아한다면, 우리와 비슷한 생명을 가진 사람의 탄생을- 다른

사정이 같다면-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Hare는 황금률의 적용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피해야 함을 정당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인공임신중절이 정당화되는 다양한 예외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임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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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임신중절의 도덕성의 차이를 밝히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태아가 발달하도록 허용되면 정상적인

성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높은 반면에, 한 번의 성교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낮다. 둘째, 태아의 살상은 훨씬 오랫동안(이 아이의 탄생과 다음 아이 탄생사이의 기간)의 자녀

생산의 의무 불이행이지만, 현재 태아를 중절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셋째, 부모는 자

궁 속의 아이에게 더욱 애착을 느낀다. 그러므로 인공임신중절은 단지 태어날 수도 있었던 아이에게 뿐

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해를 주지만, 피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직관에서 볼 수 있는 피임과 인공임신중절 간의 도덕적인 차이점을 부각시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임

을 인공임신중절과 동일한 죄악으로 보는 견해와 인공임신중절을 단순히 또 하나의 피임으로 보는 견해

는 모두 극단적인 견해라고 말할 수 있다.

(4) 돌봄의 윤리: 여성의 책임

Holm grn & Uddenberg (1994)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논의가 주로 태아의 생명권이나 태아와 임부

와의 관계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들의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이 실제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태

어날 아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관련될만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더 중시한다고 보고하면서 기

존의 이론적 논의모형은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Gilligan (1982)은 여성들이 인공임신중절에

대하여 생명옹호주의자(pro- life)의 입장이나 선택 옹호주의자(pro- choice)의 입장이 아닌 제 3의 입장,

즉 임신부의 삶과 태아의 삶간에 계속적인 인간관계가 존재한다는 인식에 토대를 둔 입장을 가진다. 권

리간의 충돌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문제로 보며, 종국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책임의 문제에 초점을 맞

춘다. 도덕과 충돌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도덕과 생명의 보전을 위해서는 사람들

간의 연결을 유지하고, 자기 행위의 결과가 인간관계의 그물조직을 다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생명의 신

성성보다는 사람들을 관계지어주는 연결의 신성성 을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며, 권리의 문제를 의식

하면서도 책임의 윤리를 표명하는 것이다.

Gilligan의 이러한 입장과 유사한 주장을 펼친, 이(1990)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논의는 흔히 거론

되고 있는 인간의 개념과 생명의 기원 이나,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생존권 논증 방식과는 다른 새로

운 관점, 즉 임신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권리에 대한 주장은 독

립된 인간간의 문제이므로 태아와 같이 임신부에게 생물학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경

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공임신중절의 문제는 권리간의 갈등 문제라기 보다 책임간의 갈등의

문제가 된다. 임신한 여성은 인간을 재생산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업을 수행

할 수 있는지를 진단해야 할 특별한 의무 또는 책임을 갖는다. 그리고 여성은 또 하나의 인간을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의 도덕적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만이 당사자로서 자기 주변적 요

인과 자신의 정서적, 심리적, 물리적 능력이 자녀 출산 과업을 무난히 수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숙고의 의무가 있다. 이(1990)는 임신한 여성에게 있어 숙고의 의무가 임신 수행

의 의무보다 앞선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태아의 생명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이 양육과 보호가 고려

된 숙고이므로 임신한 여성이 이 선택권을 가질 때 비로소 책임감을 갖고 그 임무를 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Ⅲ . 선행 연구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대개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윤리학자들에 의한

것은 대개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윤리적 이론에 대한 논쟁들인데 이는 이론적 배경에서 다룬 문헌들이

여기에 속한다. 다음, 간호사나 의사, 혹은 법률학자들의 연구는 주로 인공임신중절의 실태나, 임신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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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태도, 경험, 결정자, 정서적 반응. 법률의 변화등에 관한 것들로서 주로 사실적인 정보들이라 할

수 있다. 이론적인 부분은 앞에서 다루었으므로, 두 번째에 속하는 선행연구들 가운데에서 윤리와 관련

되는 문헌을 이 부분에 소개한다.

전세계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고 임신부가 자유로이 선택하는 폭을 넓혀 가는 추세이나

(Hen shaw , 1990), 피임에 성공한 국가에서는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선택의

폭이 넓은 국가에서도 전체 건수가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Hen shaw , 1986. 1990).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공유산 경험율은 1964년 7%에서 1988년 52%로 7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임신 중 인공유산이 지

하는 비율도 1970년- 1974년 22.5%에서 1980년이후 39.9%로 증가하고 있다. (조, 1992)

Hen shaw (1986, 1990)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한국에서 1984년 임신 100건당 인공임신중절율이 43으로

그가 조사한 35개 국가에서 8번째로 높다. 심(1991)의 보고에 의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1,200명의 15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응답한 655명의 여성들 가운데 36%의 여성이 경험이 있다고 응

답하였다. 대구광역시에 소재 하는 2개 종합병원을 방문한 관자 및 보호자, 1개 국민학교 및 1개 중학교

학생의 어머니 등 총 369명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우(1995)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 유경험자는

64.3%였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여성 309명을 대상으로 한 조(1992)는 대상자의 66.0%가 인공임신

중절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윤리학적 논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 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T orres & F orrest (1988)는 인공임신중절을 한 1,900명의 여성에게 면담하여 얻은

자료를 분류하여 아기가 태어났을 때 변화될 생활에 준비가 되지 않아서(1,339명). 아기를 부양할 수가

없어서(856명), 배우자나 상대 남성과의 관계 때문(790명) 3가지로 정리하였다. Holm gren &

Uddenberg (1994)는 인공임신중절을 한 128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하여 가정의 관계와 관련(82% ),

현재 상황에서 과도한 업무부담을 피하기 위하여(55% ), 현재 상황에서는 아기를 돌볼 수 없어서(49% ),

외적인 실질적 사유(38% ), 미혼모를 피하기 위하여(33% ), 개인적 사유(27% ), 성관계를 숨기기위하여

(11% ) 로 보고하였다. 심(1991)은 인공임신중절의 이유를 혼인여부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는 미혼인 여

성의 인공임신중절 이유는 사회적 비난(18명, 62.1% ), 장래계획지장(9명, 31.1% ), 상대방과의 관계악

화(1명, 3.4% ), 본인과 태아의 건강(1명, 3.4% ) 이었고, 기혼인 여성은 단산(72명, 35.8% ), 본인과 태

아의 건강(39명, 19.4% ), 경제 형편(34명, 16.9% ), 터울조절(32명, 15.9% ), 장래계획 지장(11명, 5.5% ),

남편과 관계가 나빠(7명, 3.5% ), 딸 같아서(6명, 3.0% ) 가 이유라고 보고 하였다. 1992년 서울, 대구, 광

주, 대전, 춘천등지의 주민 1,009명을 대상으로 한 생명문화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의 법

적 허용에 대하여, 안된다(21.4% ), 완전 허용해야 한다(12.0% ),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66.6% ) 이

며, 허용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이런 문제는 개인의 의사에 맡겨져야 하기 때문에(23.5% ), 산모의 건강

이 심각하게 염려될 때(19.9% ), 강간임신인 경우(12.7% ), 태아가 장애아이거나 정신박약아일 때

(10.2% ), 생활능력이 없을 때(5.1% ), 이미 공공연한 일이므로(4.1% ) 였다.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로는

살인행위이므로(72.0% ), 성의 문란 우려(17.1% ),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우려(6.6% ), 종교에서

금하는 것이므로(3.8% ) 였다.

다음,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도 인용한 바 있는

Holm grees & Uddenberg (1994)에 의하면 응답 여성의 1/ 3(34% )은 여성이 자유로운 선택이라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여 자유주의자적 입장을 보였고, 1/ 3(38% )은 의도적으로 생

명을 없애버린 것일 응답하여 의무론족, 보수주의적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26%의 여성은 죄의식과 수

치심을 느꼈다고 답하였다. 우(1995)의 보고에 의하면 절반 이상(59.3% )이 경우에 따라 찬성한다고 응

답하였으나, 법적인 체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자가 66.6%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인공임신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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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에 대하여 안다고 응답한 사람은 16.7%로 매우 낮았다. 그리고

90%의 대상자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심(1991)의 보고에 의하면 생명우선론자가

216(18.0% ), 선택우선론자가 214(17.8% ), 미분류자가 770(64% )였다. 조(1992)는 첫 인공임신중절후

느낌으로 불안감 55명(27% ), 죄책감 119명(58.3% ), 우울 43명(21.1% ), 후회 23명(11.3% ), 자신에 대

한 혐오 16명(7.8% ), 남편에 대한 미움 28명(13.7% ), 별 느낌 없음 24명(11.8% ) 으로 보고하였다. 조

(1992)에 의하면 법적 허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19.7%가 절대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답하

였고, 모성건강상 특별한 사유 때에만 허용해야 한다가 39.5%, 임신초기에만 허용해야 한다가 14.6%인

반면,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7.4%로 낮았다.

생명의 시작에 대한 조사 연구는 드문 편인데, 조(1992)는 수정 당시가 66.0%. 수정 후 며칠 지나서

10.4% , 태아의 심장이 뛸 때 6.5%. 태동을 느낄 때 5.5% , 태아감각이 생길 때1.7% , 출생시 0.9% 로 보

고하였다.

이와 고(1994)는 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14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현상학적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진술을 분석한 결과 의미 있는 주제로 8가지를 유목화하였다. 그것은 유산에 대해 착잡한

감정을 느낀다. 수술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상실감과 손상감으로 슬픔 반응을 보인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외로움을 느낀다. 유산의 원인을 자신 혹은 타인에게서 찾아보고 죄책감과 원망을 한다. 유

산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며 아기에 대한 미련도 없다. 시간이 경과한 후 유산한 것을 후회하고 아

기 생각을 한다. 유산경험을 통해 임신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 였다.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최종 결정자로는 아내가 해야한다가 55.6%로 남편인 경우(44.4% )보다 높았다

(심, 1991), 조(1992)는 결정권자가 부부 중 한 쪽이 31.7%, 56.3%가 부부 모두에게, 4.5%가 보건전문

인에게. 7.5%는 사람이 결정할 수 없다고고 응답하였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부부 모두에게 있다고 응답

율이 높았다.

인공임신중절 후 여성들이 느끼는 정서적 반응은 주로 부적절감, 외로움, 소외감, 사회적 낙인감, 죄

의식, 수치심, 비난에 대한 두려움, 후회 등이다(1975, 최: 1995, 고). 인공임신중절을 한 여성들은 임신

중절의 의미와 자신이 가치관과 신념과의 관계, 사회적 징표에 대한 인식, 도움의 부족 등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Adler et . al., 1990). 인공임신중절에 대하여 여성 자신이 경험하는 상실경험을 연구

한 고(1995)는 P ar se의 이론을 배경으로 한 연구를 통하여 여성들이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상실 경험은

가치관에 따라 중절수술을 선택하였으나 태아, 건강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자존심의 잃음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므로 역설적인 슬픔반응이 나타나고 유산한 태아와는 심리적으로 가까워지고, 남편을 포함한 가

족과는 멀어지면서 피임과 건강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실체를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경험 이라고

서술하였다.

Ⅳ . 연구 방법

1 . 연구설계

인공임신중절의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근거로 임신중절을 선택하고 결심하

였는지, 그리고 이후에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관련 윤

리 문제와 고려사항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례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례의 방법은 이미 외국의 윤리 위원회의 작업 과정이나 여러 문헌(엄, 1994 참

조)과 엄과 홍(1994), 엄(1994)의 연구를 통하여 임상 윤리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그러고

해석 방법으로서 유용한 것으로 입증된 것이다. 이는 본래 고대, 중세철학과 신학에서 실제적인 윤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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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었는데, 현대에 와서 Jon sen & T oulmin (1988)의 노력으로 1970

년대 이후 생의윤리학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던 원리 중심의 방법론에 대한 결정적인 대안

(Arras , 1991) 혹은 보완의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엄과 홍(1994), 엄(1994)에서 이미 입

증된 바대로 결의론적 방법(Jon sen & T oulmin , 1988; Jon sen , 1991)이 Beauchamp &

Childress (1994)가 1970년대부터 주도해온 원리주의적 방법의 문제점을 극복하였다고 하나, 또 다른

한계를 가지므로(엄 1994), 원리의 구체화(Richardson , 1990; Degrazia , 1992)의 방법을 결의론에 통

합한 사례의 방법 을 사용하였다. 이 통합된 사례의 방법은

1) 우선 자료수집을 위한 면담 도구에 사례의 구성요소들을 포함시키고,

2) 다음 면담 자료에서 사례를 분리해 낸다.

3) 그리고 각 사례를 분석과 해석을 한 다음

4) 사례 해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례들을 윤리 문제 유형별로 분류한다.

5) 끝으로 문제 유형별로 원리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각 유형의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

한다. 추가하여 구체화에 사용된 윤리 원리들을 검토하여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2 . 자료수집

1)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1996년 7월 8일부터 23일까지였다. 충남 천안시 소재 S

대학 산부인과외래에 내원한 여성과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외래 간호

사와 병동의 수간호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수,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소개받았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참여의 방법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은 다음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다. 최초에

외래 10명, 병동 20명을 소개받았으나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서 결국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17명

이었다고 면담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은 14명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14명의 자료를 1차 분

석한 후, 2차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사례로 선정된 6개의 사례이다.

2) 질문지 작성 및 내용: 면담을 위한 질문지는 문헌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한 후 최초 참여

3명의 면담 내용을 종합하여 완성하였다. 질문형태는 개방형이며, 심층면담이므로 질문지의 타당도를

위한 전문가의뢰 과정은 생략하였다. 대신에 학위논문 등 타 연구의 질문지를 참조하였다.

자료는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면담 내용은 산과력 및 교육, 직업 등 일반적인 사항과, 인공

임신중절을 선택할 당시의 상황, 선택의 이유, 결정에 참여한 사람, 수술후 신체적, 심리적 불편감, 느낌

등이었다.

3) 심층면담: 면담시에 음성녹음하는 것이 연구자료 분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대화시

에 인공임신중절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고 내면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면담 직후 중요 내용을 메모하고 돌아와서 자세한 기록을 하였다.

참여자들이 모두 가정주부여서 의사표현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면담자가 참여자의 표정과 눈빛 등

신체언어를 파악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면담시간은 30분- 50분 정도 였다.

자료수집 종료는 더 이상 새로운 유형의 윤리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까지 하였다.

3 . 자료분석 및 해석

1) 사례 구성과 분석 및 해석: 참여자의 면담내용을 기초 자료로 하여 분석을 시도한 결과, 결의론적

접근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례의 구성요소, 특히 윤리의 규칙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로 선정된 것은 6

개였다. 각 사례를 결의론적 방법론에 따라 분석 및 해석하였다.

2) 사례의 분류 및 서열화: 각 사례의 분석과 해석을 기반으로 하여 문제의 유형을 찾아내어 유형별

로 사례를 분류하였다. 다음, 결의론적 방법론에 따라 원리와의 관련성에 따라 사례를 서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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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리의 구체화: 원리의 구체화방법에 따라 문제 유형별로 해결을 시도하였다.

4) 최종 보고서의 타당성 확보과정: 산부인과 의사 1인, 산부인과 수간호사 1인, 모성간호학 교수 1인,

간호윤리 전공교수 1인, 등 4명의 전문가에게 결과 분서게 대한 조언을 듣고 수정보완하였다.

Ⅴ . 연구 결과

1 . 참여자의 일반적 인 특성

연구 결과로 제시할 6개의 사례를 진술한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의 연

령은 31세에서 43세까지로, 평균 33세였다. 개인의 인공임신중절 횟수는 1회에서 7회였다. 최종 인공임

신중절을 한 시기는 자료수집 당시로부터 1주일- 10년 전까지였다. 자녀수는 1명에서 4명까지였다. 여러

번 인공임신중절을 한 참여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대개 최초의 임신중절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마지막 경우보다 더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6명 거주지는 주로(5명) 충남지역으로 아산시, 당진, 논산 등이었다. 1명은 경기도였다. 본인의 직업

은 모두 주부라고 답하였다. 남편의 직업은 농업이라고 응답한 1명은 자신들도 함께 일한다고 하였다.

남편의 직업이 회사원이 4명으로 제일 많았고 1명은 개인 택시 기사라고 답하였다.

교육수준은 5명이 고등학교 졸업, 1명은 중학교 졸업이었다.

종교는 3명은 없다고 하였다. 3명은 불교라고 답하여 인공임신중절에 대하여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

이고 있는 가톨릭을 종교로 가진 사람은 사례 진술자 가운데 없었다.

2 . 사례의 분석과 해석

14명의 참여자로부터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윤리 문제를 포함한 사례는

다음에 서술한 6개였다. 8개의 사례는 선택된 6개의 사례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 이상의 것을 더 제시해

주는 것이 없어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6개의 사례를 반복하여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다음 3가지 문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1) 태어날 아기에 대한 돌봄의 책임

2) 태아의 상태에 대한 두려움

3) 산아제한 방법으로서의 인공임신중절

각 사례를 분석한 결과가 문제 유형별로 유사한 정도가 컸기 때문에 사례분석 결과를 사례별로 서술

하지 않고 문제 유형별로 하였다. 그리고 각 사례의 상황의 복합성으로 인하여 서열화는 어려웠으나, 첫

번째 문제유형의 경우에는 생명에 대한 존중의 차원에서 서열과를 시도하여 사례번호를 붙었다. 그러나

교체 이론의 차원에서 보면 서열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있다.

1) 태어날 아기에 대한 돌봄의 책임

<사례1> 첫 번째 아기의 양육 때문에(여성A )

(현재 3살된 아들이 하나 있고 이번에 입원하여 제왕 절개술로 딸을 낳았다. 31세의 부인으로 집에서

는 과수원을 하며 시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 본 면담은 산부인과 병동 상담실에서 하였다. 인공임신중

절 횟수는 1회임)

1994년 10월이었는데, 첫아기 낳고 3달쯤 돼서 임신이 됐어요. 첫 월경 후에 되었는데 설마 그렇게

임신이 될 줄 몰랐죠. 그 때 첫아기가 8달 반만에 태어나 자꾸 아파서 병원에 다녔고 나도 많이 d아파서

병원에 여러 번 다니느라고 너무 힘들어 낳을 수가 없어 내가 원해서 유산시켰어요. 시부모님도 계시지

만 시아버지는 농사 짓느라 바쁘시고 시어머니는 고혈압도 있으시고 너무 뚱뚱하셔서 당신 몸 하나 돌

보기도 힘들어서 아기 보는 걸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큰애만 해도 내가 너무 힘든데 또 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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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으면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기가 꼭 1년만에 임신이 되었는데,

유산후 임신이 금방 안되어 내가 벌받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하프고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한 생명을 죽였다는 생각이 들고, 나 때문에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했잖아요?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는데 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집에 와서 엉엉 울었어요. 내가 원해서 했는

데 너무 허전하고 슬펐고, 후회가 됐어요. 시부모님께는 자연 유산이라고 거짓말했죠 뭐. 마음을 터 놓

고 이야기하는 한 친구에게 속상하다고 말했더니 친구는 그래도 그 때 아기 둘을 가지고 감당하지 못하

고 지쳐서 상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위로하여 마음이 조금 편해지긴 했어요. 남편이 누나 넷에 막내로

시부모님이 늦게 본 외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많이 원하셨어요. 그래도 나는 둘만 잘 키울 생각이에요.

임신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두 번 다 제왕절개술 하여 너무 고생스러워서 더는 못할 것 같아요.

<사례2>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여성B )

첫아기 낳은 후 월경도 없이 임신되었는데, 그때는 장사하느라고 너무 바빴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

에 아기를 또 나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먹고살기도 지금보다 힘들었고, 애 봐줄 사람도

없고,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남편은 알아서 하라고 할 뿐 아무 말도 안했어요. 지금 나는 마흔살인데 그

때가 스룸 셋이었어요. 내가 막 하겠다고 하니까 남편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때 장사하느라

고 바빠서 나 혼자 갔었는데, 집에 와서 막 울었어요. 서러웠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서러워서

울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남편은 수고했다고만 했어요. 어디 말할 데도 업소, 친정에는 몇 년 지

나 그냥 지나간 얘기하듯이 했더니, 친정어머니와 언니들이 그때 그렇게 힘들었느냐고 안됐어 했어요.

남편의 친어머니는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아들은 애들 삼촌만 고등학

교까지 가르치고 손자인 남편은 삼촌과 동갑인데, 살기 힘들어서 국민학교밖에 가르치지 않아서 남편은

어려서부터 가게에 나가 일하기 시작했대요. 그때도 장사할 때였어요. 나는 중학교 나왔는데, 속아서 결

혼한 거여요. 남편은 소개해준 사람이 그렇게 속였다는 것도 몰랐다고 하더라구요. 시아버지는 남편의

생모가 돌아가신 후 재혼을 하셨는데, 새 시어머니가 어떻게나 나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처음에 시

집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따로 살았는데도 시집살이가 너무 심했어요. 처음 유산시킨 것이 지

금도 후회돼요. 딸이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둘째 애에게 미안한

일이죠 뭐. 나는 애는 둘만 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애를 낳았었다면, 지금의 둘째 아들은 낳지 않았

을 테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섭섭할 거여요. 자기는 못 태어났을 것이니까. 그 다음에

도 두 번을 지우게 됐어요. 먹는 약으로 피임을 했는데 제대로 못해서 그랬는지 또 임신했어요. 우리는

애를 둘만 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술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얘기해 보면 그래서 한 사람들

이 많은데요 뭐. 그래도 후회는 되죠. 피임을 잘할걸.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게 10년정도

됐는데 그 다음에는 남편이 정관수술 했어요.

<사례3> 미혼모에 대한 두려움(여성C)

결혼 전에 연애할 때 임신했다.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 집에서 반대해서 임신해도 결혼 할 수가 없었

다. 나는 그때 23살(현재 31세)이었는데, 언니들이 아직 결혼하기 전이어서 집에서 반대했다. 도망가고

싶었다. 이웃사람 보기도 창피하고 누가 알까봐 걱정되었다. 살고 싶지도 않았다. 집에서 반대하고 임신

되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내가 너무 속상했다. 임신 3개월에 유산시켰는데, 집에와서 엉엉 울었다.

집에서 결혼을 반대하니 할 수밖에 없었다.(결혼을 반대하는 것과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한 것과의 관계

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질문하였고, 같은 답만 되풀이 하였다.)

그 후에 남편 집에서 서둘러서 결혼은 빨리 진행되었다.

우리는 월경주기에 맞추는 식으로 피임했는데, 실패해서 나중에 두 번 더 유산시켰는데, 피임을 더 잘

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후회된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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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윤리 문제 정의: 태어날 아기를 돌볼 책임과 현재의 아기에 대한 책임간에서 여성은 누구에 대한

책임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인공임신중절의 이유로서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나 미혼모라는 상황을 해결

하려는 것이 적합한가?

(나) 분석

㉮ 관련 사실들: 사례 1에서는 첫아기가 자주 아파서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자

주 아팠다. 시부모님도 아기를 돌봐줄 형편이 되지 못했다. 인공임신중절 사실에 대하여 시부모님에게는

자연유산이라 거짓말하였다. 친구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내가 지치고 상하는 것보다는

임신중절한 것이 더 낫다고 위로해주어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한 생명을 죽였다는 죄책감

이 든다.

사례 2에서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일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가 새로 태어날 경우 아기 둘을 돌볼 수 없

었다. 그리고 시댁에서는 우리 가족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만 하였다. 즉 아기를 양육할 환경이

아니었다.

사례 3에서는 이미 임신되었는데, 친정에서 결혼을 반대한다. 나는 그 상황이 비참하였다.

㉯사례에 포함되어 있는 윤리적 가치와 윤리원리: 현재의 아기를 돌볼 책임이나 가족의 관계에 대한

책임과 생명에 대한 존중의 문제가 함께 관련된다.

(다) 종합해석: 생명 자체의 신성성보다 자신과 관련되는 사람들과 연결의 신성성을 더 중시한다는

Gilligan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상기 3가지 사례의 여성들도 가족과 태어날 아기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중시하고 있다. Gilligan에 의하면 개인의 권리나 정의에 의거한 윤리 이론 체계는 남성 중심의 것으로

서 여성에 있어 옳음에 대한 판단 기준 체계가 다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돌봄의 윤리체계에 의하면

상기 세여성의 판단기준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A는 동시에 살상에 대한 죄책감을 가

지고 있으면서, 인공임신중절로 인하여 자신과 첫 아기를 잘 돌볼 수 있었고 시부모와의 관계도 약화되

지 않은 것에 안도하고 있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윤리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A는 1년만에 또 다른 아기를 임신할 수 있었고 인공임신중절로 첫째 아기를 돌볼 책임을 다

했을뿐만 아니라 자신이 감수해야할 어려움으로부터도 해방되었다. Callahan의 교체이론에 의하면 A의

인공임신중절은 인정되어야 하며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B와 C가 가족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유나 미혼모라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선택한 인공임신중절도 정당화

될 수 있고 두 사람이 수술 후 별다른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것은 자연스로운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죄책감은 Singer의 주장에 의하면 잠재적 인간 생명을 없앤 것에 따르는 것으로 당연하며,

동시에 Haretlr의 황금률을 적용하여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들 두 원리의 적용으로 상기와 다른 결론

이 도출된 이유는 ,이들 두 원리가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결정이 개인적인 것이라기 보다 여성이

가족 관계속에서 선택된다(Callahan , 1987)"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태아의 상태에 대한 두려움

<사례4> 임신인줄 모르고 약을 먹었어요(여성D).

첫아기 이전에 임신이줄 모르고 감기약도 먹고 다른 약도 먹어서 너무 신경이 쓰였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아기가 잘못 될까봐 너무 신경이 쓰인다. 나중에는 밥도 먹을 수 없고 잠

도 안 오고 해서 4개월 좀 전에 유산시켰다. 유산시키고 나니까 걱정거리도 해결되어서 너무 시원했다.

그 다음에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좋았다. 두 번째 유산은 첫째 아기 낳은 후 4개월만에 임신이

되었는데, 그때 첫아기 젖떼느라고 약을 먹었을 때였다. 임신인줄 모르고 약을 먹어서 태아가 잘못 될

까봐 걱정이 되어서 수술하려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도 유산시키는 게 낫겠다고 하여서 하였다(31세).

(가) 윤리 문제 정의: 정상적인 태아만이 태어날 권리를 가지는가?

243



(나) 분석

㉮ 관련 사실들: 의사는 괜찮다고 하였으나 나는 밥도 먹을 수 없고 잠도 잘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

웠다. 임신중절 후에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었다.

㉯ 사례에 포함되어 있는 윤리적 가치와 윤리 원리: 태아의 생명은 인간 존재로서의 잠재성을 가지며

따라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여성은 또한 한 인간으로서 선택의 권리

를 가진다.

(다) 종합해석: 이 사례에서 두 번의 인공임신중절은 외형상 의학적 이유라 할 수 있으나 D가 염려하

고 있는 태아의 이상 상태 가 의학적으로 규명된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실제적인 문제는 태아가 잘못

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자게 된 D의 고통 이다. 한 여성이 이와

같이 임신으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는가? 자유주의

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여성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태아는 개인의 권리를 논할 수 있을만큼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모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책임을 가진 여성으로서는 태아의 생명이 유지되도록 자신의 신체를 제공해야 할

의무와 상충하게 된다(Held , 1978).

그러나 Callahan의 교체 이론에 의하면 D가 다음에 원하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임신을 하여 아기

르 낳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당하다.

여기에서 이와 같이 상반되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D가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한

이유가 의학적인 이유인데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채 단지 주관적인 두려움 이라는 것이다. 이는

전문인들이 전문적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함에서 초래된 것이라 하겠다. 즉 결정의 이유

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힘들다고 하겠다. 이(1990)의 주장에 따르면 D가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결정

에 있어 숙고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전문인은 대상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못

한 것이다. D와 의사, 혹은 관련된 간호사의 행위가 옳지 않은 이유는 황금률이나 태아의 잠재성 차원

에서 볼 때, 그들은 태아에게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수행한 것이며 동시에 인간 세계에서 본질적으

로 바람직한 것을 빼앗아 가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3) 산아제한 방법으로서의 인공임신중절

<사례5> 종갓집 맏며느리의 고통(여성E )

농촌 종갓집으로 시집가서 살기가 힘들었다. 그때는 시어른들과 농사지을 때였는데 식구가 16명이었

다. 20살 때 시집갔는데. 시집을 일찍 가서, 지금 내 나이는 43세이지만 지난 생활은 50대 60대 여자들

과 마찬가지였다. 요즘에는 임신하면 전화로 알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지만 그 때는 임신했다는

것을 말하는 자체도 부끄러운 때였다. 고등학교 졸업후 1년쯤 직장 생활하다가 결혼했는데, 연애해서 뭐

가 뭔지 모르고 겁없이 농촌으로 시집갔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하면 사람들이 놀랜다. 우리 딸들은

말도 못하게 한다. 뭐 하러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느냐고 말도 못 꺼내게 한다. 아들 하나에 딸 둘인데,

지금 고등학생인 막내 낳은 다음에 피임에 실패하여 유산시키게 되었는데, 7번정도 된다. 나는 임신할

때마다 입덧이 심하여 입덧하면 임신인줄 알게 되었고, 유산시키면 입덧이 멈추니까 시원했다. 나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유산에 대해서 별 다른 생각이 없었다. 누구한테 말할 수 없으

니까 남편한테만 말했고 몸이 힘드니까 남편한테 짜증 부렸다. 시부모님들은 생기는 대로 아기를 낳으

라는 식이었기 때문에, 유산시켜도 티를 낼 수가 없었다. 어떤 때는 유산시키고 집에가서 쉬지도 못하고

일하다 보면 다리가 휘청저리고 땅을 딛는 느낌도 없었다.

<사례6>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요(여성F )

남편이 5녀 1남중 외아들로 아들을 강력하게 원하고 시부모님도 아들이 둘은 되어야 한다고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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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부모님도 아들이 둘은 되어야 한다고 하신다. 그러나 지금 아들 하나, 딸은 둘인데 나는 더 이

상 낳아 키울 자신도 없고, 낳는다고 아들이란 보장도 없어서 더 낳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유산하고 나

면 혹시 아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후회가 된다. 그러나 자식을 더 낳을 생각은 없다. 4

번 수술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건 한달 쯤 전이다. 수술 후 지난주부터 열이나고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

에 오게 되었다. 살정제나 콘돔을 사용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임신이 된 것 같다. 더 잘할 걸. 하

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 골반염으로 입원했는데 다 나으면 루프를 해 볼 예정이다. 남편도 그렇게 권하

였다.(골반염이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래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답하였다. 처음에는 시부모님이 알까봐 남편에게만 말했는데, 지금은 시어머니는 아신

다. 그래도 아무 말씀 안하신다. 시어머니도 아이를 더 낳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신다. 그런데 아직도

시아버지는 아들을 하나 더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테레비 등에서 청소년들이 유산시킨다는 얘기를

들으면 내 몸이 아픈 것 같아 소름이 끼친다. 끔찍한 생각이 든다.(31세)

(가) 윤리 문제 정의: 피임에 실패한 산아제한의 방법으로서 인공임신중절은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

는가?

(나) 분석

㉮ 관련 사실들: 두 여성은 피임에 실패하여 인공임신중절을 하였다. 그러나 대가족속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시부모님들은 자녀를 더 두기를 원하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다.

㉯ 사례에 포함되어 있는 윤리적 가치와 윤리 원리: 산아제한 방법으로서 피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

은 인구증가를 억제하여 인구 과밀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정의 차원

에서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다. 이와 같은 실용적인 근거와 생명에 대한 존엄성의 문제가 상

충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인공임신중절을 당당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돌봄

의 원리와도 관련된다.

(다) 종합해석: 태아를 인격체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생명체로만 인정한다고 하여도 인

간생명체를 없앤 것은 정당화 되기 어렵다. 교체 이론에 의한다고 하여도 다른 생명체와 교체 시킨 것이

아니므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리고 황금률을 적용하여도 두 여성은 자녀를 더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

임에서 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즉 자녀를 원하지 않는 부부는 보다 효과적인 피임 방법을 선택했어

야 하며, 선택한 방법을 성실하게 수행했어야 할 것이다.

즉 피임에 실패한 책임과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수행하려면 여성 E와 F는 적어도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후에는 효과적인 피임 방법을 선택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여러번의 인

공임신중절을 하면서도 효과적인 피임에 소극적인 것은 본 연구 결과에 제시되지 않은 다른 여성들과의

면담에서도 흔하게 나타난 현상이며, 타 연구에서도 보여지는데, 이는 인공임신중절을 단순한 산아제한

의 한 방법으로 여기는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 탓이라 하겠다.

3 . 윤리 문제 해결의 시도 : 원 리의 구체화

본 연구의 사례분석에서 주로 관련된 윤리원리들은 결정의 이유에 대한 타당성과 관련되는 것은 주로

돌봄의 원리 였다. 의학적 이유에서든, 윤리적으로 인정될 수 이유이든, 그 결정의 이유가 타당한 것으

로 인정 될 경우에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과 관련되는 것은 교체이론 이었다. 다음, 산아제한 방법이

나 기타 인공임신 중절의 이유가 윤리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황금률 , 교체 원리 가 관련되

었다. 이들 원리에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으면, 이러한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인공임신중절과 관

련된 윤리 문제의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인공임신중절 결정의 이유가 윤리적으로 수용가능한 경우

돌봄의 원리와 교체의 원리 통합: 의학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이 필요한 경우가 돌봄의 원리로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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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경우에, 건강한 여성이 다음에 더 나은 상황에서 임신할 수 있다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

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임신을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

2) 인공임신중절 결정의 이유가 윤리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경우

태아의 잠재성과 여성의 신체 제공 의무에 따른 숙고의 책임: 임신한 여성은 태아가 생존하는데 필요

로 하는 것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고 태아를 죽이는 것은 세계로부터 본질적으로 가치스러운 것을 빼

앗는 것이므로, 태아가 발육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신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여성은 임신을 하는 것과 임신후 태아의 생명에 대하여 숙고의 책임을 가진다.

Ⅵ . 논의

1 . 윤리 문제표출의 양 상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언급을 한 사람은 사례1의 A한 명 뿐이었고, 대부분

먼저 태어난 아기를 돌보는 문제나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중시되었다. 이는 여성들이 태아 자체보다는

자신이나 주변의 관련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시한다는 Holm gren & Uddenberg (1994)나 여성

은 생명의 신성성보다는 관계의 신성성을 더 중시한다고 주장한 Gilligan (1982)의 주장과 일치 한다고

하겠다.

여성의 권리에 대한 측면은. 내가 원하면 남편은 하라고 했다 라든가 심지어 남편에게 통보만 했

다 는 여성도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결정은 당연히 여성의 권리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선택권이 외형적인 문제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다만 자녀의 수나 아들

을 중시하는 시부모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할 뿐 결정과 관련된 갈등은 없었다.

이상의 두 가지 결과로 볼 때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윤리적 논의에서 보수주의적 입장의 여성의 권리

에 근거한 논쟁들은 추상적인 이론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사례들에 포함된 윤리 문제 유형은 1)태어날 아기에 대한 돌봄의 책임. 2)태아의 상태에 대한 두려움,

3 )산아제한 방법으로서의 인공임신중절 등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결국 인공임신중절 결정의 동기 혹

은 이유와 관련되는 것이다. 즉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윤리적 논의는 결정의 근거가 중요함을 재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석 시에 관련된 윤리적 가치와 원리들은 여성의 선택권이나 태아의 생명권 등이 중

요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아제한의 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이 공공연히 사용됨으로써 여성들은

임신중절에 대하여 별 다른 숙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 윤리 원리들의 적용 가능성

분석에서 관련된 윤리 원리들은 여성의 선택권 차원에서는 Callahan (1987)의 교체 이론이, 태아의

생명권 차원에서는 Singer (1993)의 태아가 잠재성과 Held(1987)의 여성의 신체제공 의무가 관련되었

다. 피임의 실패로 산아제한의 교체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이 선택됨에 대하여는 Hard(1975)의 황금률

과, Callahan (1987)의 교체 이론이 관련되어 여성의 책임있는 성인으로서 효율적인 피임을 할 책임이

더 크며, 선택의 권리 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이는 이(1990)가 제시한

바대로 여성들은 임신함에 있어 그리고 태아의 생명에 대하여 숙고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인공임신중절 결정의 이유가 윤리적으로 수용가능한 경우 에 대하여는 돌봄의 원리와 교체의 원리

를 통합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었고, 인공임신중절 결정의 이유가 윤리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에 대하여는 태아의 잠재성과 여성의 신체 제공 의무에 따른 숙고의 책임으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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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원리는 인공임신중절의 결정과 관련지어짐을 알 수 있었다. 여성들은 인공임신중절의 선택의

이유로서 태어날 아기를 제대로 돌 볼 수가 없어서 라든가, 먼저 태어난 자녀를 제대로 돌 볼수가 없

어서 , 혹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등을 진술하였다. 한국의 형법이나 모자보건법이 주로 의학적 적응

이나 강간이나 근친상간과 같은 윤리적 적응만을 인정하는데 비하여 여성들은 산아제한이나 가족과의

관계 차원에서의 인공임신중절을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T ores & F orrest (1988). Holm grn &

Uddenberg (1994), 심(1991),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1992)등의 선행연구에서도 보여주었던 현상

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률이 부적합함으로 인하여 불법 인공임신중절 현상을 초래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와 정(1996)의 주장대로 한국의 낙태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들은 현행법인

적응 모델이나 대부분 외국이 채택하고 있는 기한 모델보다는 상담 모델 에 기초한 낙태법으로 개정한

다면, 임부가 책임 있는 결정을 하도록 모든 정보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잇고, 낙태를 법적 절차내에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낙태 규정을 현실화 할 수 있어 태아의 생명과 임부를 보호하고 나아가서 인공임

신중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사는 이러한 절차에서 상담원과 정보 제공원으로서 전문적인 역

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윤리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될 수 있는 시기로 최근 제시되고 있는 착상이론 은

한국의 현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기준임을 알 수 있다. 결과에 서술한 사례에서도 첫 아기를 낳은 후 산

후 생리적 회복 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피임을 게을리 하여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첫아기와

가족 및 경제적 형편으로 인하여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다. 실제로 여성들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월경을 한 번 이상하지 않게 된 이후이기 때문에 월경의 주기가 28일 주기로 규칙적인 여성이라

할 지라도 수정으로부터 14일 이후가 된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의 월경주기가 28일이 아니며, 규칙적이

지 않은 여성도 많다. 뿐만 아니라 분만 후 월경이 없이도 배란이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임신중절

시기로서 착상이론은 이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효율적인 피임의 교육과 산

후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Ⅶ . 결론 및 제언

한국에서는 년간 인공임신중절이 100만여건을 넘고 이 가운데 대부분이 불법적인 것이나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편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에서는 기본 이념으로 생명존중을 강조하

고 있으나 간호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도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윤리 이론을 소개하고 사례 연구를 통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윤리 문제의 양상과 이에 대

한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간호실무의 도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윤리 이론은 인간 생명의 신성성과 생명권을 기반으로 하여 어떠한 상황에서

도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보수주의적 입장과, 어떠한 경우에도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관련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 허용하려는 자유주의적 입장의 이론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 이론은 극단

에 치우침으로써,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여 최근에는 이러한 극단적인

입장을 수정한 온건한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다. 태아의 잠재성을 주장하는 Singer (1993)나 태아의 생명

권 존중을 위하여 임신한 여성이 신체를 제공할 의무, 그리고 Callahan (1987)의 교체이론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본 연구는 인공임신중절을 1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한 결과 6개의 사례가 주제와 관련되

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결의론적 방법(Jon sen & T oulmin . 1988: Jon sen , 1991)과 원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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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Richardson , 1990: Degrzia, 1992)의 방법을 바탕으로 한 통합한 사례의 방침 을 사용하였다.

사례들에 포함된 윤리문제 유형은 1)태어날 아기에 대한 돌봄의 책임, 2)태아의 상태에 대한 두려움, 3)

산아제한 방법으로서의 인공임신중절 등이었다. 분석에서 관련된 윤리 원리들은 여성의 선택권 차원에

서는 교체 이론이, 태아의 생명권 차원에서는 태아의 잠재성과 여성의 신체제공 의무가 관련되었다. 피

임의 실패로 산아제한의 교체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이 선택됨에 대하여는 황금률과, 교체 이론이 관련

되어 여성의 책임있는 성인으로서 효율적인 피임을 할 책임이 선택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여성들은 인공임신중절의 선택의 이유로서 먼저 태어난 자녀나 가족과의 관계와 관련지었기 때

문에 돌봄의 원리는 인공임신중절의 결정과 관련지어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수정된 온건주의적 이론이나 원리들이 기존의 극단적인 이론들에 비하여 실제 상황

에 비교하기에 부족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황과 이론들을 수정하는 수준에까지 진행하지 못하

였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보다 다양한 대상과 상황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면, 인공임신중절과 관

련된 윤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이론과 원리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정(1996)의 주장대로 한국의 낙태법을 적응 모델6 )이나 기한 모델7 )이 아닌 상담 모델에 기초하

여 개정한다면, 임부가 책임 있는 결정을 하도록 모든 정보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고, 낙태를 법적 절차

내에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과 임부를 보호하고 나아가서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간호의 전문적 책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상

담 및 정보제공, 그리고 효율적인 피임 및 산후관리에 대한 교육의 수행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이미 인공임신중절술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정할 때의 갈등이나

문제점을 간략하게 파악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면담을 1회만 수행하였기 때문에 보다 깊

은 갈등을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

1. 1988- 1993년간의 범죄분석에 밝혀진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낙태죄로 입건된 인원은 1988년에 31

명, 1989년 26명, 1990년 42년, 1991년 33명, 1992년 15명, 1993년 32명이고, 공소 제기된 인원은 1988

년 4명, 1989년 7명, 1991년 6명, 1992년 9명, 1993년 8명에 불과하다.

2. 낙태를 한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1991)의 연구에 의하면, 첫 낙태에 대한 느낌에 대

하여 잘한일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9.4%로 절반을 차지하고, 느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25.5%이

며, 단지 25.1%만이 후회한다.

3.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양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6. 7. 1부터 시행)

4. 톰슨의 비유를 보다 자세하게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당신이 어느 날 깨어나 보니 병원의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옆 침대의 의식이 없는 남자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 사람은 신장병을 앓고 있는 유명한 바이올

린 연주자였다. 그 사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순환계를 그와 같은 유형의 피를 가진

어떤 다른 사람의 순환계통과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유일하게 같은 유형의 피를 가진 사람이 바로 당신

이었다. 그래서 음악애호가 협회에서 당신을 납치하여 연결수술을 한 끝에 당신이 그 같은 처지에 있게

외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름있는 병원에 있게 되었으므로, 만일 당신이 원한다면 의사에게 당신과 바이

올린 연주자를 분리시키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자. 만약 선택을 하여 의사에게 당신과 바이올

린 연주자를 분리시키라고 명령을 한다면, 그 바이올린 연주자는 확실히 죽을 것이다. 반면에 당신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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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결된 채로 단지 구 개월만 있는다면 그 바이올린 연주자는 회복할 것이며, 그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연결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5. 의식: 내외적 대상을 인식할 수 있고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추론능력: 새롭고 다소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자산의 동기에 의한 활동: 유전학적인 통제나 직접적인 외적인 통제를 비교적 받지 않는 활동

의사소통: 다양한 내용의 메시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장개념과 자아인식: 개별적으로 인종적인 차원에서의 자아개념과 자아인식

6. 현재 한국의 모자보건법과 같이 인공임신중절의 합법적인 적응증을 제시하는 모형을 말한다

7. 인공임신중절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임신주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임신 12주로 제한하는 경

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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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rac t -

K ey w ord : In du c e d ab ort ion , n u rs in g eth i c s , In g rat e d c a s e m eth o d

E thic al A rg um ant s and

Problem s A n aly s is Re lated to

Induce d A bortion

Um , Young Rhan

Um , Youn g Rh an :Dept , of Nursin g , Colleg e of M edicine , S oon chunhy and Univ

Over one million cases of the induced abortion hav e been conducted annually in Korea .

Am ong those cases , m ost of all w ere illegally done, but this has not been addressed in the

literature. While Korean Nur se A ssociation Code of Ethics present s the respect for life as

one of the basic ideology , it w as not dealt enough in nur sing education .

T he purposes of th e study w ere t o act iv at e the debat e on th e is sues relat ed t o an

indu ced abortion ; t o in trodu ce th e relat ed ethical theories ; and to seek th e solut ion of

the ethical problem s , w hich w ill ev entually r esult in est ablish in g the m orality of nur sin g

pract ice.

T he ethical theories of an induced abortion hav e tr aditionally addressed tw o extrem e

per spectiv es ; the con servativ es who emphasize the sanctity of hum an life and the right of

life that will nev er ethically allow the killing fetu s ; and the liberalist s who in sist the right to

choice for w om en to control their body . Since these extrem e theories has not been helpful 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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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 e the ethical problem s , the recent tr end is leading to the m odified theories both from

con serv at ive and liberal per spectiv es . T he ex amples of the theories ar e the potent iality of

fetus (Singer , 1993), the obligation of w om en to serve their body to fetu s (Held, 1987), the

Replacem ent theory (Callahan , 1987), and the Principle of Caring (Gilligan , 1982).

T he study conduct ed the indepth int erview s with 17 w om en w ho experienced the induced

abortion and the 6 cases w ere selected to be analyzed. T he cases w ere analyzed and

interpreted by u sing an int egrat ed case m ethod which w as combined of the New

Casuisty (Jon sen & T oulmin , 1988 ; Jon sen , 1991) and the Specified Principlism (Richardson ,

1990 ; Degrazia , 1992).

T he result of analy sis rev ealed three types of ethical problem s ; (1) the respon sibility of

t aking care of the baby to be born (2) the fear for the condition of the fetu s , and (3) the

choice of induced abortion as the m ethod of bir th control. T he finding s also revealed the

relat ed ethical principles for variou s situation s ; the principle of caring w as u sed for choosing

an induced abortion by the subject s ; the principles of the pot entiality of fetu s and the

obligation of w om en to serve their body w ere for the con sideration for the life of fetu s ; and

the principle of replacem ent w as utilized for the right to choice for w om en .

T he ethical prin ciples r elat ed t o an in duced abortion in trodu ced in the stu dy provided the

w ay t o solv e the m oral problem s by apply ing t o the clin ical situ at ion s for nur ses . T h e

stu dy also rev ealed the pos sib ility of m odify in g the current eth ical theories from the

m ethod of apply ing the prin ciples t o the v ariou s situat ion in th e stu dy . T he m odified

theories w ould b e m ore u sefu l t o guide the clinical pract ice w ith sim ilar ethical

problem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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